〔별표 1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〔전면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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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인    가
변경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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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30일

	참 가 사 업  자 

대           표
(사업자단체)
	(명  칭
	
	(참가사업자수
	

	
	(주      소
	
	(전화번호     )

	
	(대표자성명
	
	(한   자      )

	( 실 시 기 간
	

	( 실 시 내 용
	

	( 실 시 방 법
	

	( 실 시 사 유
	

	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(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)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(공동행위의 인가절차등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를 신청합니다. 


20    .    .     .

신청인 대표      인
공정거래위원회   귀중


1011-106-01611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mm×268mm

1987. 10. 28 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쇄용지(2급)60 g /mm
<기재방법>

1. 실시내용은 법 제 19조(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)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공동행위의 유형에 준하여 기입할 것.

2. 실시방법은 실시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토록 하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할 수 있음.

3. 실시사유는 법 제 19조(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) 및 시행령 제24조의2(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) 내지 제28조(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공동행위의 요건)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행위의 인가사유중 해당되는 것을 기입할 것.

4.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당초 인가내용의 변경사항 및 그 사유를 기입할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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